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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및 연구사항

▶ (07~현)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장
▶ (07~현) 석면교육기관 석면관련 강사
▶ (07~현) 석면처리의 이론과 실무(작업방법 등)교재 편저
▶ (06~현) 석면관련 원가계산서 편저
▶ (12~현) (주)한국석면조사연구원 고문 / 고급감리
- 주요 기타사항 -
▶ (03.5~07.12)(사)한국석면환경협회 전문위원
▶ (2007.4~2011.4)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 자문위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작업표준품셈 제정 자문위원
▶ (201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현 농림축산부장관) 농어촌슬레이트지붕의 문제와 대책방향
              전문가 포럼 전문가 위촉
▶ (2013.0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현장공감소장 석면관련교육
▶ 석면해체 • 제거작업(실외 • 실내)원가계산서 편저 
▶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편저 (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 비산정도측정 • 농도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감리(고급 • 일반) 원가계산서 편저
- 연구 - 
▶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공법 연구개발 (수직 • 수평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하지 않는 공법)
   (07.8 특허 등록) 약 44% 원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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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텍스 해체•제거 제곱미터(㎡)당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일위 대가 표

【 주 】
1. 본 일위 대가 표는 해체•제거 노무비 외 공종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2013.3.5개정>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및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의 조치기준  제477조~ 제497조 까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침<2009.9제정>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법 및 고시,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 계상 한 것이다.
2. 본 일위 대가 표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09.8.26.석면제거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26개항목)에 일부 포함된 것임.
3.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공종 외 제경비 등은 공사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단, 안전관리비는 본 품에 적용된 개인 보호구  
   및 개인보호구 소모품은 적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일위 대가 표 노무비 외 세부공종 산출은 대한건설협회 적산 일위대가 및 유사종목 산출 산식에 의한 것이다. 
5. 엔지니어링기술자 외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분기별 공표 건설노임단가 적용 한 것이다.
【주】 필독사항 
①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이하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품,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관리감독자 품,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공고문 기타사항 등에 낙찰자는 착수 계 제출 시 관리  
   감독자 배치서 및 교육이수증 제출하도록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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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공사 유권해석[국토교통부]
공 문 석면해체공사 범위 근거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Ⅰ.【공문 자료해설】
본 자료는 환경부장관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에게 질의 받은 답변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
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 한 자료 임. <회신 2011.09.02.> 
Ⅱ.【석면해체공사는 어느 부처의 공사 속하는지 여부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
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
업】에 따라 별도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 함.
Ⅲ.【석면해체공사 시 비계구조물 면허 필요한지 여부해설】
석면해체공사는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에 속한 비계구조물 면허는 해당 없음.
Ⅳ.【석면해체공사 시 비계설치의 하도급 관련해설】
2m이상 고소작업은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라 추락방지목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산 법에 의한 동일업종 하도급금지와는 무관하며 해
체업체가 스스로 설치하거나 또는 비계구조물면허 업체에게 하도급도 타
당 하며 건산 법에 의한 하도급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음.
Ⅴ.【석면해체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기준, 적격심사 관련해설】
소유주(발주자)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
업을 하도록 규정 됨. 입찰공고 시 건산 법에 의한 비계구조물면허를 보유
하고 고용노동부 산안 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로 제한할 경
우 석면해체업만 등록한 업체는 입찰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한 것으로
서  국가당사계약법 또는 지자체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위반
될 수 있음. 또한 적격심사는 순수한 석면공사 실적으로 심사 하는 것이 
타당 함.
[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 
시공실적 신고 시 석면해체공사는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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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텍스 해체·제거 일위 대가 표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1. 해체ㆍ제거 일위 표1호
석면 해체 공 인 0.12 105,370 12,644
보통 인부 인 0.017 84,166 1,431
관리감독자 (초급숙련기술자) 인 0.044 118,217 5,202

계 19,277 19,277
2. 장비 및        
   공구손료 일위 표2호
1) 음압기 대 0.00012 2,875,000 345
2)음압기록장치 대 0.00012 2,070,000 248
3)전동공구 대 0.00012 85,460 10

계 603 603
3.습윤 작업 일위 표3호
1) 분무기 손료 인건비의 1.5% 식 1 38
2) 보통 인부 인 0.03 84,166 2,525

계 2,525 38 2,563
4. 바닥, 벽       
    비닐보양 일위 표4호
1)바닥 보양비닐 0.15mm두께 ㎡ 0.0074 40,300 298
3)벽 보양비닐 0.08mm두께 ㎡ 0.0129 47,200 609

계 907 907
5.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 품 일위 표5호

1)보호구 손료
(1) 반면 마스크 3M-7502 EA 0.0003 35,000 11
(2) 안전장화 S-801 족 0.0003 27,600 8
(3)고글(보안경) 3M-334AF EA 0.0003 4,600 1

소 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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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2) 보호구 소모 품
(1)특급필터 3M-2091 조 0.84 4,540 3,814
(2)불 침투 방진복 EM-3300 벌 0.84 6,000 5,040
(3)불 침투 장갑 라텍스(우진) 컬레 0.84 276 232
(4)면장갑 (겉 착용 용) 컬레 0.84 334 281

소 계 9,367
계 9,367 20 9,387

6. 위생설비 설치 (탈의,샤워,갱의)실 일위 표6호
1) 비닐 시트 두께 0.15mm ㎡ 0.038 40,300 1,531

2) 장비손료
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대 0.0001 2,021,500 202

3)위생설비 틀 손료 3단 셋트 대 0.0001 460,000 46
계 1,531 248 1,779

7.소모 자재 일위 표7호
1) 폐기용 백 0.15mm두께 2겹

0.85m * 1.3m 매 0.7 449 314
2) 스티커 석면함유 장 0.6 173 104
3) 포장 비닐 0.15mm두께 2겹

(비 시험 자재) ㎡ 0.004 40,300 161
4) 밀봉 테이프 0.08*50*50 m 0.0187 1,270 24

계 603 603
8.강관조립 말비계 높이 2m 일위 표8호
재료비 원 0.0013 28,272 37
노무비 보통인부 인 0.0008 84,166 67

계 67 37 104
9. 현장 청소 일위 표9호
보통 인부 벽, 바닥, 작업대, 

제거표면, 장비, 공구등 인 0.033 84,166 2,777
계 2,777 2,777



- 1 -

특기사항
【주】 필독사항 
①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이하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품,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발주자는 관리감독자 품,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공고문 기타사항 등에 낙찰자는 착수 계 제출 시 관리 
  감독자 배치서 및 교육이수증 제출하도록 명시 하여야 한다. 
▶ 석면조사 , 지도(도면)작성비, 시료분석비 등은 별도 계상 한다. 
▶ 석면비산정도 측정비(작업 중 매일) 및 시료분석 비는 별도 계상 한다. <2012. 4. 29 시행> 
   ※ 단, 석면비산정도 측정은 발주 석면자재 합이 500㎡이상 사업장에 적용 한다. 
   [주] 500㎡이하 사업장은 작업장주변 거주자 민원 등 대비 발주자 판단에 따라 비산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 석면농도측정(실내작업 한 한다)작업 후 각 실별로 측정 및 시료분석 비  등은 별도 계상 한다.     
▶ 제 경비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각종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은 공사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 지정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 한다. 
▶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각종 표지판 등은 공사 안전관리비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합 계 24,646 12,445 909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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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 환경부 등 발주자 책임 법령 】

【 1. 산업안전보건 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  
   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5백만 원 이하 벌금>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벌칙 :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벌칙 :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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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항 해설】“순회점검”이란 도급인(발주자)가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을 한 것으로서 검측에 관한 세부공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며 석면해체업자의 작업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측(작업  
              점검표)체크 리스트를 작성 검측 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4항 해설】도급인(발주자)는 석면을 해체 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미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초치를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공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5항 해설】도급인(발주자)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위하여 보건규칙에 따라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2. 석면안전관리 법 】<2012.4.29. 시행>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2-80호】<2012. 4. 27.>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  
  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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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노무비) 기준
【석면 텍스 해체•제거 제곱미터(㎡)당 수량, 단가, 품 산출서】

2014년 상반기

사 단 한 국 석 면 환 경 협 회 법 인
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

노동부⦁환경부 석면교육기관

본 산출서 작성에 대한 타당성은  지자체(공기업) 감사원 감사에 따른 편저자 2011. 4. 11. 감사원 제출 감사원 
검토한 자료임.

편저자 한 기 채
H. 010. 8820.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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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저 자 프로필
 한 기 채

 010-8820-3377
약력 및 연구사항

▶ (07~현)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장
▶ (07~현) 석면교육기관 석면관련 강사
▶ (07~현) 석면처리의 이론과 실무(작업방법 등)교재 편저
▶ (06~현) 석면관련 원가계산서 편저
▶ (12~현) (주)한국석면조사연구원 고문 / 고급감리
- 주요 기타사항 -
▶ (03.5~07.12)(사)한국석면환경협회 전문위원
▶ (2007.4~2011.4)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 자문위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작업표준품셈 제정 자문위원
▶ (201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현 농림축산부장관) 농어촌슬레이트지붕의 문제와 대책방향
              전문가 포럼 전문가 위촉
▶ (2013.0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현장공감소장 석면관련교육
▶ 석면해체 • 제거작업(실외 • 실내)원가계산서 편저 
▶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편저 (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 비산정도측정 • 농도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감리(고급 • 일반) 원가계산서 편저
- 연구 - 
▶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공법 연구개발 (수직 • 수평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하지 않는 공법)
   (07.8 특허 등록) 약 44% 원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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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텍스 해체•제거 제곱미터(㎡)당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수량, 단가, 품 산출서

【 주 】
1. 본 산출서는 해체•제거 노무비 외 공종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2013.3.5개정>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및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의 조치기준  제477조~ 제497조 까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침<2009.9제정>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법 및 고시,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 계상 한 것이다.
2. 본 산출서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09.8.26.석면제거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26개항목)에 일부 포함된 것임.
3. 본 산출서 에 적용된 공종 외 제경비 등은 공사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단, 안전관리비는 본 품에 적용된 개인 보호구  
    및 개인보호구 소모품은 적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산출서는 노무비 외 세부공종 산출은 대한건설협회 적산 일위대가 및 유사종목 산출 산식에 의한 것이다. 
5. 엔지니어링기술자 외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분기별 공표 건설노임단가 적용 한 것이다.
【주】필독사항
①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이하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품,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발주자는 관리감독자 품,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공고문 기타사항 등에 낙찰자는 착수 계 제출 시 관리    
  감독자 배치서 및 교육이수증 제출하도록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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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규정  정의
【 노 동 부 】
산업안전보건법(산안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보건규칙), 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침(석면작업지침),  고시(고시) 및
【 환 경 부 】
석면안전관리 법(안전 법), 고시(고시),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폐기물관리법(폐기법)등 규정의 용어는 (  ) 
명칭으로 칭한다.

Ⅱ. 법률 용어 해설 
☞ “법[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말한다.
☞ “시행령[施行令]”이란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말한다.
☞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령의 시행에 관한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 “지침[指針]”이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 하여주는 준칙을 말한다.
☞ “준칙[準則]”이란 준거할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 “규칙[規則]”이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를 말한다.
☞ “법칙[法則]”이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을 말한다.
☞ “가이드라인”이란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 하기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를 말한다.
☞ “규제[規制]”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말한다.

Ⅲ. 일일 작업량  Q 값 산출 기준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건축자재해체 <2011.하반기개정> 21-1해체철거공사,6. 석면건축자재해체 내장재 석면
해체 공 0.12인 품 기준하여 일일 작업량 산출 계상 한 것이다.
 
(예) 0.12인 × 105,370원 = 12,644.4원  /  일일 작업량  : 105,370원 ÷ 12,644.4원 = 8.333 (약8.33㎡/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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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일 작업시간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건축자재해체 <2011.하반기개정> [주]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
이다. 에 따라 6시간 기준 한 것이다.

Ⅴ. 해체•제거 노무비 외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해체작업 표준품셈 석면건축자재해체 <2011.하반기개정> [주]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 비 는  별도계상 한다.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 한다. 로 규정된바. 
  석면작업과 관련된 아래 관련법령, 규정, 지침, 고시 등에 따라 계상 한 것이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위임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2012.3.5. 개정> 
   제35조, 제42조 ,  제44조 , 제45조 내지 6절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의 조치기준  제477조~ 제497조 까지,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침<2009.9개정>  
 
-환 경 부-
 ① 석면안전관리 법,   ②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2009.04>, ③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 계상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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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 연구 원 표준 품셈 2014년 상반기 노임 단가 표
※ 대한건설협회 적산 609쪽 건축/기타잡공사 6-1. 참조

2011년 하반기 개정        
석면해체작업 표준 품셈(노무비)

- 제21장 해체철거공사 -
2011. 7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2014. 1. 1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4.1.1 2013.9.1

1002 보 통 인 부 84,166 83,975 
1003 특 별 인 부 102,334 100,936 
1006 비  계  공 149,852 150,673
*1091 석 면 해 체 공 105,370 99,818 

Ⅵ. 투입 인원별 업무 내용  (산안 법, 보건규칙, 가이드라인 등)
(석면해체 공) 지붕위에서 못 제거 및 자재 하역.
(보통 인부) 포장 비닐설치, 운반, 포장, 밀봉스티커부착, 청소 등
(습윤 공) (보통인부) 제거 전, 중, 후 석면분진 비산방지 습윤 작업
(관리감독자) (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 하는 업무.
             (나)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기타) 작업내용관련 판례에 따른 26개 항목(30년) 보존서류 구비 업무, 작업전 안전교육 및 보호구지급 업무, 사진촬영 업무   
   등 가이드라인 감독자 업무 / 작업계획적정성평가, 작업환경기준 준수감독, 작업계획준수 및 완료평가, 폐기물 적정처리 감독

Ⅶ.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및 노무비 단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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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석면 해체 공 보통 인부
내장재 0.120 0.017
외장재 0.045 0.011
뿜칠재 0.5 -

21-1 해체철거공사
6. 석면건축자재 해체                               (㎡당)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칸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    
    되어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  
   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내장재, 뿜칠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설치 및 해체품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  
   는 별도계상 한다.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 한다.

구 분 건설 및 기타
기술사 334,901

특급기술자 247,598
고급기술자 205,518
중급기술자 187,789
초급기술자 140,332

고급숙련기술자 153,967
중급숙련기술자 147,647
초급숙련기술자 118,217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경영2013-2938호)
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다. 공표 및 적용일 : 2014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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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ㆍ제거 노무비                                                                               [ 산출 표1호 ]
관련규정
▶석면작업지침 6.2. 석면해체․제거 작업별 조치사항,(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나)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다)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2.석면분진포집장치 이상 유무 점검 등 필요초치     3.근로자보호구착용 상황점검업무
▶가이드라인 5-2 [관리감독자임무] (1)석면해체·제거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석면해체·제거현장의 작업환경기준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비산 방지 위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개선을 지시. (3)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여부 평가.  (4)석면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한다.
▶가이드라인 감독자는 다음 문제발생시 그 책임을 진다. (1) 현장 감독 부실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문제 발생. (2)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미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오염 문제 발생. (4) 주변의 공기 중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 사고 발생.
※▶ 위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 지정(배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별도계상 한 것이다.

구 분 규 격 산 출 산 식 수 량

1)석면해체 공 해체ㆍ제거
노무비 단가                                  
105,370원 * 0.12인 = 12,644.4원 12,644원
노무비 품  Q= 8.3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0.12인 적용 0.12인

2)보통 인부 운반ㆍ포장 등
노무비 단가
 84,166원 * 0.017인 = 1,430.8원

 
1,431원

노무비 품  Q= 8.3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0.017인 적용 0.017인

3)관리 감독자 (초급숙련기술자)
노무비 단가
118,217원 *  0.044인 = 5,201.5원 

 
5,202원

노무비 품  Q= 8.33㎡ 기존 산식의(0.12인의50%0.06인)-(0.016인)을 공재한 품 적용
{(0.12인의 50% 0.06인)-(바닥0.007인+벽0.009인)} = 0.044인 0.044인

[주]  
① 관리감독자는  반경15Km이내  또는 동일지역 2개 작업장 배치 가능함으로 작업참여율 50% 기존산식의 계상방법에 의한 품에서 표준품셈 해체 노무비에  
  포함된 비닐보양 품을 제외한 품을 계상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닐보양 및 위생설비 설치ㆍ해체 품이 포함된 것이다.
③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을 6시간 기준한 것이다.
④ 본 품 외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 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 외 실내 고소작업의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비등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품,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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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못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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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및 공구 손료    [정보공개판례 09.8.26. (3호)기계설비종류]                             [ 산출 표2호 ]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77조(격리)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석면작업지침 6.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6.1 공통조치사항
               (1) 작업 장소 내 창문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모든 개구부는 밀폐 시켜야 한다.
               (2)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소와 외부압력차가 -0.508mm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다) 음압은 음압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보관 하여야 한다.
               (바) 작업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6.2. 석면해체․제거작업 별 조치사항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다)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라)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물  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 장비ㆍ공구 등 사용용도 ]
1. 음 압기(분진포집장치) : 작업 중 발생된 석면분진 포집.
2. 음압기록장치 : 실내작업장 내부와 외부 압력측정
3. 전동공구 : 석면자재 고정 못 제거

특기사항
※ 아래 장비, 기기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 한다.
기타 : 발전기(작업장 전기 공급), 콤푸레샤 (비닐시트 밀폐작업시 콤푸레샤 에어공급), 에어타카 (벽 밀폐작업시 비닐 탈락 방지 비닐시트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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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산 출 산 식 수 량

1) 장비 및 공구
   손료

(1)음 압기

▶ 대한건설협회적산787쪽 기계화시공/경비산정 공기압축기 수량산출 (1663*10⁻⁷)산식 적용
▶ 음압기 대당 단가 : 2,875,000원(견적서 참조)      
손료 단가                                  
2,875,000원 * 0.00012 = 345원 345원
손료 품  Q= 8.33㎡  (2,875,000원 * 1663 * 10⁻⁷ = 478원/hr당)
478원 * 6hr / Q / 2,875,000원 = 0.00012대 0.00012대

(2)음압기록장치

▶ 음압기 기록장치 대당 단가 : 2,070,000원(견적서 참조)      
손료 단가                                  
2,070,000원 * 0.00012 = 248.4원

 
248원

손료 품  Q= 8.33㎡  (2,070,000원 * 1663 * 10⁻⁷ =344.2 원/hr당)
344.2원 * 6hr / Q / 2,070,000원 = 0.00012대 0.00012대

(3) 전동공구

▶ 전동공구 대당 단가 : 85,460원(물가표 참조)      
손료 단가                                  
85,400원 * 0.00012 = 10.2원 10원
손료 품  Q= 8.33㎡  (85,460원 * 1663 * 10⁻⁷ = 14.2원/hr당)
14.2원 * 6hr / Q / 85,460원 = 0.00012대 0.00012대

[해설]
① 본 품은 손료 계상 한 것 이다.
[주] 
①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공급용 발전기 또는 보양 막 탈락방지에 필요한 기기 등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 한다.
② 본 품은 소운반 등이 포함 된 것이다.

음 압기 음압기록장치 전동공구 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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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윤 작업 [정보공개판례 09.8.26. (14호)비산방지]                                        [ 산출 표3호 ]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규칙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석면작업지침 6. 6-1.(4)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 물질에 습식화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4-3  (1) 작업 중에도 습윤성이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산 출 산 식 수 량

1) 분무기

▶ 대한건설협회적산 10쪽 ② 경장비 등의 손료 ㄱ. 1.5%적용
기계손료 단가 [인건비의 1.5%]                                   
2,525원 * 0.015 = 37.8원 38원
손료 품
인건비의 1.5% 인건비1.5%

2) 보통 인부 (습윤 작업)
노무비 단가
 84,166원 * 0.03인 = 2,524.9원

 
2,525원

노무비 품  (대한건설협회적산 581쪽 건축/ 칠 공사 13.석면방지페인트 1회 품 적용)
보통인부 : 0.06인(2회) * 0.5 = 0.03인 0.03인

[주] 
① 본 품은 석면자재 해체 시 비산방지를 위한 전, 중, 후 습윤 작업 품이 포함 된 것 이다.
② 본 품의 비산방지 습윤 화는 물 사용 습윤 화 한 품 이다. 단, 습윤제 요구된 경우 재료비는 별도 계상 한다.
③ 작업종료 후 벽.바닥보양 청소, 제거표면(엠바등), 작업대, 공구 등 청소 시 습윤 작업 및 보양비닐폐기, 개인보호구 폐기 시 습윤 작업 품이 포함 된 것이다.

제거 전 습윤작업 제거 후 습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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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닥, 벽 보양비닐  [정보공개판례 09.8.26. (12호)바닥(18호)벽 보양작업]                     [ 산출 표4호 ]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78조(바닥) 작업장소의 바닥재료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작업지침7-8. 작업을 위해 사용된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재료는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석면작업지침7-9.  바닥시트는 습윤화 하여 접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6-1(공통조치사항) 2호 가항 :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등을 폴리에 틸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 0.15mm 이상 ,벽면은 0,08mm 이상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 것을 권장한다.
▶가이드라인 4-3 (작업시고려사항) 2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은 불 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 격리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산 출 산 식 수 량

1) 비닐재료비 바닥0.15mm 1겹
벽0.08mm 1겹

[주] 비 시험용
▶ 비닐 0.15mm 롤 당 단가 : (0.15mm * 1.5m *45m)  40,300원/롤 (견적서 참조)       
▶ 비닐0.15mm ㎡당 단가 : 40,300원 / 135㎡ = 298.5원/㎡
▶ 비닐 0.08mm 롤 당 단가 : (0.08mm * 1.5m *90m)  47,200원/롤 (견적서 참조)       
▶ 비닐0.08mm ㎡당 단가 : 47,200원 / 270㎡ = 174.8원/㎡

▶ 바닥. 벽 보양 규격

▶보양비닐 산출서
바닥 : 4m * 2.083m  = 8.33㎡
벽    : (4m + 2.083m) * 2면 * 높이2.4m = 29.2㎡
계 : 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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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mm 비닐㎡당 단가 : 298.5원/㎡
바닥 보양비닐 재료비 단가                               
40,300원 * 0.0074 = 298.2원 298원
바닥 보양비닐 재료비 품     Q= 8.33㎡
8.33㎡ * 298.5원 / Q / 40,300원 = 0.0074㎡ 0.0074㎡
▶ 0.08mm 비닐㎡당 단가 : 174.8원/㎡
벽 보양비닐 재료비 단가                               
47,200원 * 0.0129 = 608.8원 609원
벽 보양비닐 재료비 품     Q= 8.33㎡
29.2㎡ * 174.8원 / Q / 47,200원 = 0.0129㎡ 0.0129㎡ 

[해설]
① 바닥, 벽 보양을 위한 비닐 설치ㆍ해체 품은 석면자재 해체 품에 포함 된 것이다.
[주]
① 본 품은 바닥 보양 비닐두께0.15mm 이상 1겹, 벽 보양 비닐두께0.08mm 이상 1겹 보양 한 것으로 계상 한 것이다. 
② 현장여건에 따라 2겹 보양 한 는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계상 한다.
③ 천장 높이는 2.4m기준 한 것이다. 단 그 이상 높이 보양 비닐 자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바닥, 벽 보양 비닐 시트는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벽, 바닥 비닐보양 (바닥 0.15mm두께,  벽 0.08mm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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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 품 [정보공개판례 09.8.26. (13호)보호장비착용]                     [ 산출 표5호 ]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①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등
▶석면작업지침 5-3(보호구지급착용) (3) : 사업주는 불 침투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5-4 (5)보호의는 (머리덭개부착일회용,습식작업소재,지퍼덮개,봉재부분테이핑처리또는 코팅방식)구조 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석면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7-10.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7-12.재사용되지 않을 보호의 등은 폐기처리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호구손료 및 소모품은 3.5인 적용 한 것이다. [석면해체공 1인, 보통인부 1인, 관리감독자 0.5인, 습윤공 1인 ]
구 분 규 격 산 출 산 식 수 량

1) 보호구 손료

(1)반면 형 마스크
 3M -7502

▶ 대한건설협회적산808쪽 기계화시공/경비산정 6-1조인트(고무제)수량산출 (1233*10⁻⁷)
   산식 적용
▶ 마스크 개당 단가 : 35,000원(견적서 참조)      
마스크 손료단가                                  
35,000원 * 0.0003 = 10.5원 11원
마스크 손료 품  Q= 8.33㎡  (35,000원 * 3.5EA * 1233 * 10⁻⁷ = 15.1원/hr당)
15.1원 * 6hr / Q / 35,000원 = 0.0003개 0.0003개

(2)안전장화
S-801

▶ 장화 족당 단가 : 27,600원(견적서 참조)      
안전장화 손료단가                                  
27,600원 * 0.0003 = 8.2원

 
8원

안전장화 손료 품  Q= 8.33㎡  (27,600원 * 3.5족 * 1233 * 10⁻⁷ = 12원/hr당)
12원 * 6hr / Q / 27,600원 = 0.0003족 0.0003족

(3) 고글(보안경)
3M-334AF

▶ 고글 개당 단가 : 4,600원(견적서 참조)       
고글 손료단가                                  
4,600원 * 0.0003 = 1.3원 1원

고글 손료 품  Q= 8.33㎡  (4,600원 * 3.5EA * 1233 * 10⁻⁷ = 2원/hr당)
2원 * 6hr / Q / 4,600원 = 0.0003개 0.00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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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 소모품

(1) 특급필터
3M-2091

▶ 3.5인 1일 2회 폐기한 것으로 계상 한 것이다.
▶ 필터 조당 단가 : 4,540원(견적서 참조)       
소모품 단가                                  
4,540원 * 0.84 = 3,813.6원 3,814원
소모품 품  Q= 8.33㎡
4,540원 * 7조 / Q / 4,540원 = 0.84조 0.84조

(2) 불 침투 방진복
EM-프리엄3300

▶3.5인 1일 2회 폐기한 것으로 계상 한 것이다.
▶1벌 단가 : 6,000원(견적서 참조)      
소모품 단가                                  
6,000원 * 0.84 = 5,040원 5,040원
소모품 품  Q= 8.33㎡
6,000원 * 7벌 / Q / 6,000원 = 0.84벌 0.84벌

(3) 불 침투 장갑
    라텍스(우진)

▶ 3.5인 1일 2회 폐기한 것으로 계상 한 것이다.
▶ 적용 라텍스 장갑은 저단가인 반면 얇은 재질로 작업 중 찢어질 우려가 높음. 
   따라서 겉에 면장갑을 착용 한 것으로 계상 한 것임.
▶(라텍스: 13,800원/50컬레=276원/컬레)  (면장갑 : 3,340원/10컬레=334원/컬레)
소모품 단가                                  
276원 * 0.84 = 231.8원 232원
소모품 품   Q= 8.33㎡
276원 * 7컬레 / Q / 276원 = 0.84조 0.84조

(4) 면장갑(일반)
소모품 단가                                  
334원 * 0.84 = 280.5원 281원
소모품 품   Q= 8.33㎡
334원 * 7컬레 / Q / 334원 = 0.84조 0.84조

[해설]① 마스크, 장화, 고글(보안경)은 손료 계상  한 것 이다.
② 개인보호구는 (해체공1인 , 보통인부 1인 , 습윤공 1인 , 관리감독자 0.5인) 3.5인 적용 한 것 이다. 
[주] 
① 보호구 소모품은 3.5인 일일 2회 (오전1회 , 오후1회 ) 지급 착용으로 계상 한 것이다.
② 개인 보호구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불 침투성 재질 보호구로 계상 한 것 이다.
③ 개인보호구 중 1회용 소모품(보호의, 장갑, 필터 등)은 작업장 외부로 나올 때는 갱의실에서 분진제거후 폐기하고 폐기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④ 개인보호구 중 1회용 소모품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본 품 외 석면 자재 해체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벨트,) 및 표지판 등은 별도 계상 한다.
⑥ 본 품에 적용된 개인보호구는 구매비용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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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호구 착용 반면 형 마스크 안전보호 장화 보안경

특급 필터 불 침투 방진복 불 침투 장갑 ※ 불 침투 장갑 착용 후 겉면 
   일반면장갑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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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생설비 설치 [정보공개판례 09.8.26. (15호)위생설비]                                      [ 산출 표6호 ]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5-5.  2호 (가) 위생설비 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샤워실 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구 분 규 격 산 출 산 식 수 량

1) 위생설비 
  비닐시트 비닐시트 0.15mm두께

[주] 비 시험용
▶ 비닐 롤당 단가40,300원[0.15mm*1.5m*45m] (견적서 참조)
▶ 비닐㎡당 단가 : 40,300원/135㎡ = 298.5원/㎡
▶ 위생설비규격 : 가로1.5m * 세로(1.5*3실)4.5m * 높이2m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 비닐 수량 : 바닥,천장(1.5*4.5*2면)+벽<칸막이>(1.5*2*4면)+벽(4.5*2*2면)=43.5㎡
비닐재료비 단가 [인건비의 3%]                                   
40,300원 * 0.038 = 1,531.4원

1,531원
비닐재료비 품   Q= 8.33㎡
298.5원 * 43.5㎡ / Q / 40,300원 = 0.038㎡ 0.038㎡

2) 장비 손료
   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 장비단가 : (샤워기958,000원+배수여과기753,000원+집수조310,500원)=2,021,500원
    (견적서 참조)
장비손료 단가
 2,021,500원 * 0.0001 = 202.1원

 

202원
▶ 대한건설협회적산 805쪽 기계화시공/기계경비산정 25-1모터(1488*10⁻⁷)산식 적용
▶ 2,021,500원 * 1488 * 10⁻⁷ = 300.7원/hr
장비손료 품   Q= 8.33㎡
300.7원 * 6hr / Q / 2,021,500원 = 0.0001대 0.0001대

3) 위생설비 틀 
   손료 3단(1셋트)

▶ 틀 단가 : 460,000원(셋트)   (견적서 참조)
틀 손료 단가
 460,000원 * 0.0001 = 46원 46원
▶ 대한건설협회적산 805쪽 기계화시공/기계경비산정 25-1모터(1488*10⁻⁷)산식 적용
▶ 460,000원 * 1488 * 10⁻⁷ = 68원/hr
틀 손료 품    Q= 8.33㎡
68원 * 6hr / Q / 460,000원 = 0.0001대 0.000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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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실내작업 경우 위생설비는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각각작업장 출입구와 연결설치가 현실적으  
   로 어려운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가까운 인접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탈의실과 샤워실 인접장소 설치하는 경우 갱의실은 각각(따로따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주] 
① 위생설비 설치ㆍ해체 품은 석면자재 해체 노무비품에 포함 된 것 이다.
② 위생설비 사용 비닐시트는 재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작업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서 틀 조립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설치(예)

갱의실 각각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설치(예)

배수여과 장치 샤워 실 집수 조 냉. 온수 장치 및 샤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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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모자재 [정보공개판례 09.8.26. (6호)세부작업계획.(16호)석면함유물질 표기 등]               [ 산출 표7호 ]
 1)폐기용 백,  2)스티커,  3)포장 비닐,  4)밀봉용 테이프
☞ 1)폐기용 백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  
                                                 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14.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폴리에틸렌 용기.
▶폐기 법 시행규칙 【별표 5】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나. 보관의 경우       
  3) 폐 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산 출 산 식 수 량

1) 폐기용 비닐 백 0.15mm 두께 2겹
0.85m * 1.3m

▶ 매당 단가 : 44,900원/100매 = 449원/매당 (견적서 참조)
▶ 1일 사용 량 : {(보양비닐폐기 2매 + 개인보호구 폐기 1매) * 2겹} = 6매/일  
 비닐 백 재료비 단가                            
449원 * 0.7 = 314.3원 314원
 비닐 백 재료비 품      Q= 8.33㎡ 
449원 * 6매 / Q / 449원 = 0.72매 0.7매

벽, 바닥 보양비닐 폐기 비닐 백 개인 보호구 폐기 비닐 백

[주]
① 벽, 바닥 보양 비닐 및 개인보호구 1회용 폐기 용기로 계상 한 것이다.
② 1회당 2겹으로 포장 한 것으로 계상 한 것이다.
③ 본 품 적용 외 고형 화 처리물이 발생 추가되는 경우 별도계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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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티커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5.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5.8 석면함유 잔재물의 처리 

(1) 해체ㆍ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 폐기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발생한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 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 

폐기하여야 한다.

2) 스티커 석면함유

▶ 장당 단가 : 17,300원 / 100장 = 173원/장당 (견적서 참조)
▶ 1일 사용량 (포장표면 2장 + 비닐폐기용기 2매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1매)=5장/일  
시티커 재료비 단가                         
173원 * 0.6 = 103.8원

 

104원
스티커 재료비 품    Q= 8.33㎡  
173원 * 5장 / Q / 173원 = 0.6장 0.6장

[주]
① 본 품 적용 외 고형 화 처리물이 발생 추가되는 경우 별도계상 한다.

석면함유 스티커 각 더미 포장 스티커 부착 보양비닐폐기 용기 스티커부착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스티커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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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포장 비닐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7(청소 및 처리) 7-16 :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 포장한 후 폐기물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한다.

▶가이드라인6-3. 석면 작업 중 발생된 폐 석면은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포장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4) 포장 비닐 0.15mm 2겹

▶ 비닐 롤당 단가40,300원[0.15*1.5m*45m](견적서 참조)  [주] 비 시험용      
▶ 비닐 ㎡당 단가 : 40,300원/135㎡ = 298.5원/㎡ 
▶ 자재포장 횟수 계상  (인력운반 가능 중량으로 분할 계상 한 것이다)
   일일작업량 : 8.33㎡        중량 :  8.33㎡ * 9Kg(습윤상태) = 74.97 Kg
▶ 인력운반가능 산출 산식 
 1회당 포장 장수 : 8.33㎡ * 0.5 = 4.165㎡/회  (23.13장)   
 1회당 중량 : 4.165㎡ * 9Kg(습윤상태) = 37.48 Kg/회당 
▶ 텍스 장당 규격 : 0.6m * 0.3m * 0.06mm = 0.18㎡/장
▶ 1회당 포장비닐 규격

▶1회당 포장비닐 수량
{( 0.6 * 0.3 * 5면 )+(0.14 * 0.6 *2면 )+(0.14*0.3*2면)} *2겹*2회 = 4.608㎡/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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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비닐 재료비 단가                                
40,300원 * 0.004 = 161.2원 161원
포장비닐 재료비 품     Q= 8.33㎡
4.608㎡ * 298.5원 / Q / 40,300원 = 0.004㎡ 0.004㎡

[주]
① 포장 비닐시트 시험방법의한 시험을 하지 않은 0.15mm 두께 2겹 포장 한 것으로 계상 한 것이다.
② 1회당 포장 장수는 텍스(0.6m * 0.3m) 23.13장 포장 한 것으로 계상 한 것이다.
③ 포장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면에서 완전 밀봉 한 것으로 계상 한 것 이다.

4면 포장 포장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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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밀봉용 테이프
관련규정
▶안전보건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7-15  : 0.15mm 두께폴리에틸렌 용기는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5) 밀봉 테이프

▶ 테이프 롤당 단가 : (0.08mm * 50mm *45m)  1,270원/롤  (견적서 참조)       
▶ 테이프 m당 단가 : 1,270원 / 45m = 28.2원/m 

테이프 밀봉 규격 테이프 밀봉(예)

▶ 태이프 소모량 산출 식(1면 2회 감기)
 {( 0.14 *4면 *2)  + (0.3*4면 * 2)} * 2회 = 7.04m / 일소요

테이프 재료비 단가
1,270원 * 0.0187 = 23.7원 24원

테이프 재료비 품     Q= 8.33㎡
7.04m * 28.2원 / Q / 1,270원 = 0.0187m 0.0187m



- 32 -

8. 강관조립 말 비계 [정보공개판례 09.8.26. (3호)기계설비 종류]                                [ 산출 표8호 ]
관련규정
▶보건 법 제23조(안전조치)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산 출 산 식 수 량

1) 강관조립 말 
   비계

높이 2m

▶대한건설협회적산 64쪽 가설공사/강관조립 말 비계 3개월 품 적용
▶ 단가 (1대당)  높이 2m 기준 : 78,657원
▶ 대당 재료비 (대한건설협회적산 64쪽 가설공사/강관조립 말 비계 3개월 품, 단가 적용)
(비계기본틀 29,400원 *0.12개 = 3,520원)+(가새18,200원*0.12조=2,184원)+ (수평띠장
25,700원*0.24개=6,168원)+(바퀴13,400원*0.24개=3,216원)+ (작키베이스10,800원*0.24
개=2,592원)+(발판25,200원*0.42장=10,584원) = 28,272원/대
▶ 대당 인건비 (14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보통인부 : 0.6인 * 84,166원 = 50,499.6원/대
재료비 단가            
28,272원 * 0.0013 = 36.7원 37원
▶ 대한건설협회적산 64쪽 대당 3개월 단가를 일일단가로 변경 계상 한 것임.
재료비 품    Q= 8.33㎡ 
 (28,272원 / 90일 / Q / 28,272원) = 0.00133원 0.0013원
노무비 단가
84,166원 * 0.0008인 = 67.3원 67원
▶ 대한건설협회적산 64쪽 대당 3개월 단가를 일일단가로 변경 계상 한 것임.
▶   50,499.6원 / 90일 = 561.1원(일당)
노무비 품    Q= 8.33㎡ 
{(561.1원 / Q / 84,166원) = 0.0008인 0.0008인

[해설]
① 1대당 비계 기본틀(기둥)높이가 증가할 때에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② 천장 높이가 높은 고소 석면자재 해체 작업은 수평비계 및 안전대부착설비는 별도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천장높이 2.4m 기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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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 청소 [정보공개판례 09.8.26. (14호)비산방지]                                         [ 산출 표9호 ]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7-5. 석면폐기물을 제거한 후 작업지역은 물로세척 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세척 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산 출 산 식 수 량

1) 현장 청소

▶ 건축물 현장청소 연면적 규격

▶ 밀폐 면적 : 가로 4m * 세로 2.083m * 높이 2.4m
▶ 연면적 산출 산식
 바닥(4 m * 2.083m) + 벽((4m + 2.083m ) * 2면 * 2.4m)= 37.52㎡
▶ 연면적당 단가 : 84,166원 * 0.15인 = 12,624.9원/연면적㎡
▶ 보통인부 : 84,166원
노무비 단가                                 
84,166원 * 0.033 = 2,777.4원 2,777원
 노무비 품   Q= 8.33㎡   대한건설협회적산 71쪽 가설공사/ 건축물 현장정리
(철근콘크리트 조 품)적용
(8.33㎡ * 12,624.9원 ) /37.52㎡ / 84,166원 = 0.033㎡ 0.033㎡

[주] 
① 본 품은 석면자재해체 작업중 비산방지청소 및 작업종료 후 청소 인건비 품이다.   
② 물 사용 습식작업으로 계상 한 것 이다.
③ 석면 청소작업에 필요한 습윤제 또는 기계 사용경우 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제거표면(엠바), 벽. 바닥 보양비닐, 작업대, 공구, 장비, 포장표면 등 청소 품이 포함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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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바닥  습식 청소 제거표면 청소 포장표면 청소

장비 청소 작업대 등 청소 사용공구 청소

【주】 필독사항
①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이하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품,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발주자는 관리감독자 품,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공고문 기타사항 등에 낙찰자는 착수 계 제출 시 관리    
  감독자 배치서 및 교육이수증 제출하도록 명시 하여야 한다. 
▶ 석면조사 , 지도(도면)작성비, 시료분석비 등은 별도 계상 한다. 
▶ 석면비산정도 측정비(작업 중 매일) 및 시료분석 비는 별도 계상 한다. <2012. 4. 29 시행>  
   ※ 단, 석면비산정도 측정은 발주 석면자재 합이 500㎡이상 사업장에 적용 한다. 
   [주] 500㎡이하 사업장은 작업장주변 거주자 민원 등 대비 발주자 판단에 따라 비산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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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농도측정(실내작업에 한 한다)작업 후 각 각 실별 측정 및 시료분석 비  등은 별도 계상 한다.     
▶ 제 경비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각종보험료, 이윤 , 부가가치세 등은 공사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 지정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 한다. 
▶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각종 표지판 등은 공사 안전관리비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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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1. 가격 표    2. 대한건설협회 적산 등)
1. 가격 표 (견적서) 2013년 기준     (2014년 동일단가 적용)

1) 견적서 표지 2) 일반비닐, 시험합격비닐, 비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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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면함유, 슬레이트전용 스티커 및 안전장화 4) 마스크, 필터, 보안경,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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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 침투 방진복, 로프 6) 음압 기, 샤워기, 배수여과기, 집수 조, 음압측정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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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건설협회 적산 및 일위대가(적용근거)
1) 적산 표지 2) 경장비 등 손료   [적산 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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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관(수직) 비계(단가 및 품)  [적산 표2호] 4)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노무비) 품  [적산 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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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평비계(강관, 클램프, 노무비) 단가 및 품[적산 표4호] 6) 안전방망설치(철선, 그물망, 노무비)단가 및 품[적산 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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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습윤 작업(노무비) 품 [적산 표6호] 8) 비닐보양 바닥, 벽 (노무비) 품     [적산 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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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생설비(냉.온수기 등 손료) 품 산식[적산 표8호] 10) 개인보호구(손료) 품 산식  [적산 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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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장청소(노무비) 품 [적산 표10호] 12) 강관조립 말 비계 손료 [적산 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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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내작업 (음압기 등 장비 손료) 품 산식 [적산 표12호] 13) 실내작업 등 (발전기 손료) 품 산식 [적산 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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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가는 2013년 9월 현재 인터넷 가격 정보 사이트에서 발취 한 것임.
품명 규격 단위 가격

충전드릴 보쉬 GSB 10.8-2 LI(1B) 대 85,460원

콤프레샤 계양콤프레샤/KAC-25/2.5마력 대 104,000원

에어타카 제일타카 CT64RN타카(에어) 대 102,000원

발전기 HANDO(HD5500D)/5KW발전기/가솔린 대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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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석면작업내용 정보공개 판례

사       건 2008구합398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00서초00운동연합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16 정석빌딩 4층
대표자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09. 7. 15.
판 결 선 고 200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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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대상정보 목록중 순번 7, 9, 19 기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 중 개인의 이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대상정보 목록중 순번 7, 9, 19 기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를 관장하  
      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 10. 피고에게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6. 19.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  
      5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별지 대상정보 목록과 같이 대상  
      정보를 특정하자, 2008. 6. 9. 별지 대상정보 목록 중 순번 7, 9, 19 기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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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보는 강남고속터미널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로서 규제와 관련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미 그 허가가 끝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정보공개로 인해 향후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가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석면 노출  
    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다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법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적 수준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피해가 덜한 기술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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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이름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수 있고,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 거  
   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  
   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  
   한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개인의 이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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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료명칭 자료명칭 해설
1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작업계획서, 작업신고서, 신고증명서 등
2 도급대상 작업공정도  작업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 

3 기계설비의 종류

1.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냉.온수장치, 배수여과장치, 집수 조 등)
2. 고성능 진공청소기(헤파 필터 장착) 또는 걸레 등(청소용도 사용)
3. 음압기록 장치(실내작업에 한 함)
4. 발전기(현장 전기 단전된 경우에 한 함)
5. 분무기
6. 강관 비계 및 안전방망 등(추락방지 설비)
7. 강관 말 비계 등(작업대) 
8. 전동공구 및 망치 등(못 제거 용)

4 운전조건  3호 각목 기계설비 가동 또는 설치
5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사용량  석면조사결과서
6 세부작업계획  석면함유 물질 별 세부적인 작업(각 공종별)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등  투입 근로자 건강진단 표
8 폐기물 수탁확인서  발주자와 수탁자(운반 또는 초종처리업체)간 체결된 것
9 안전교육일지 등  발주자(감리 원) 또는 관리감독자 매일 실시 자료

10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환경측정 계약서
1. 발주자(원도급사)와 석면해체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
2. 석면비산정도측정계약서(작업 중 매일측정)
3. 석면농도측정 계약서(실내작업으로 각 각 실별로 측정)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석면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또는 비치
12 바닥 보양작업 등 1. 실외 작업 경우 비닐시트 0.15mm 두께 2겹 보양(건물 외벽 따라 폭3m 4면 설치)

2. 실내 작업 경우 비닐시트 0.15mm 두께 2겹 보양
13 보호 장비 착용  불 침투성(안전모, 안전대, 보호의, 보호장갑, 안전장화, 보안경(고글) 등
14 비산방지 1. 제거대상 자재  전. 중. 후 습윤 작업(비산방지를 위한 습윤성 유지)  

2. 작업 중. 후 비산방지 청소(제거표면, 보양바닥. 벽, 작업대, 장비, 공구 등)
15 위생시설  탈의실, 샤워실(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비누, 타올 등),  갱 의실 설치

대상정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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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석면함유 물질 표기 1. 슬레이트 외는 석면함유 스티커(각 더미 마다 부착)
2. 슬레이트 경우 폐 슬레이트 전용, 석면함유 스티커 2장 부착(각 더미 마다 부착)

17 안내 및 경고표지판
1. 석면작업장 안내(작업장 주변지역)설치
2. 경고표지판(관계자외 출입금지 등)설치
3. 안전보건 표지(안전모, 보호의, 보호장갑, 안전장화, 보안경, 안전벨트 착용 등)설치

18 벽 보양작업
1. 실외 작업 경우 0.08mm이상 비닐 시트로 모든 창문, 문, 개구부 등 밀폐조치
2. 실내 작업 경우 0.08mm이상 비닐 시트로 모든 창문, 문, 개구부 등 1차 밀폐 후
   전체 벽면 보양 작업. 단, 위생설비설치를 위한 문은 제외 한다. 

19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주자(소유주) 해당지자체 배출 신고 증명서
20 작업환경측정(농도측정, 비산측정)결과보고서 등 1. 석면비산정도(작업 중 매일) 측정 결과서[주] 해당지자체 보고

2. 석면농도(실내작업으로서 각 각의 실별 측정)측정 결과서[주] 해당 노동청 보고
21 인허가신청사업장 현장 확인 협조요청  석면자재 해체 전 석면해체업체가 발주자(감리 원)에게 매일 검측(점검)요청한 자료
22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감리 원)이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검측한 자료
23 시정지시서  발주자(감리 원)이 검측 결과 재시공 또는 보완 등 지시내용
24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시정지시를 받은 석면해체업체가 재시공 또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감리 원) 에게 보고한 자료
25 시정지시 종결 처리 전  석면해체업체가 재시공 또는 보완  초치 후 발주자(감리 원) 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확인한 자료
26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주】
위 자료명칭 해설은 관련 법령, 규정, 고시, 작업지침 등에 따라 편저자 해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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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끝.


